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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현행「청년기본법」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

록 개정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○ 현행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는 청년을‘19

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’이라고 정의하고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

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.

○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

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별 차별

논란이 발생함.

○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각 조례에서 청년 나이의 상한 기준을 39세(

전남 45세)로 정하고 있으며,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지방

자치단체들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정책 수혜 대상을

확대하고 있음.

○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「청년기본법」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

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함.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

4. 이송처

○ 대통령실, 국회 정무위원회, 국무조정실






